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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 방안은
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.

□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,

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

구상하는 금액*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

국토교통부는 구상액의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*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: 인적피해 건당 300만원, 물적피해 건당 100만원

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

입니다.

< 보도내용(7.16, 뉴스원) >

◈ 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올린다...“연내 개정”

ㅇ 보험사 구상권 청구액 최대 400만원... 국토부 개정 추진, 하반기 내 시행

규칙 개정 목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

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조숙현 사무관(☎ 044-201-47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